
마포로 구역 제 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및1 28·29

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심사보고서

2020. 9. 9.

복지도시위원회

심사경과1.

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마포구청장. : 2020. 8. 25.

나 회부일자. : 2020. 8. 26.

다 상정일자. : 제 회 임시회 제 차 복지도시위원회243 3 (2020. 9. 9.)

상정 심사 의결, ,

제안설명의 요지2.

제안설명자 도시계획과장:

제안이유1)

건설부고시 제 호 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45 (1979.9.21.) ,

호 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198-412 (1981.11.13.)

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여건변화 등 관련계획을‘2025 ’

고려하여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과 마포구 일대 직장인 및 청년

층 등을 위한 소규모 주거공간 오피스텔 조성을 위해 제 지구의 정( ) 28·29

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15 2「 」

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

2) 마포로 구역 제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 변경 현황1 28·29

가 정비사업 개요.

위치 마포구 마포동 번지 일대1) : 195-1

시행면적 대지 정비기반시설2) : 3,678.2 ( : 2,975.2 , : 703.0 )㎡ ㎡ ㎡

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3) : ( 33,452.4 )㎡

오피스텔 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호 포함- 330 ( ( ) 30 )

시행자 한토플러스 주4) : ( )

추진경위5)

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 호- 1979. 09. 21 : ( 345 )

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제 호- 1981. 11. 13 : ( 198-412 )

제 지구 정비계획 변경 주민공람- 2007. 11. 13 ~ 11. 26 : 28·29

서울시 제 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원안가결- 2008. 07. 16 : 20 · ( )

마포로 구역 제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- 2008. 08. 14 : 1 28·29

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 호( 2008-280 )

마포로 구역 제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- 2010. 04. 01 : 1 28·29

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고시 제 호( ) ( 2010-13 )

마포로 구역 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- 2010. 09. 16 : 1 28·29

고시 마포구고시 제 호( 2010-52 )

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- 2020. 04. 23 : ․

주민공람공고 일간- 2020. 05. 28 ~ 06. 29 : (30 )

관련부서협의- 2020. 06. 08 ~ 06. 29 :

주민설명회- 2020. 07. 29 :



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.

구분 지구명 위치
면 적( )㎡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
마포로1

도시정비형
재개발구역

마포구 공덕동
번지 일대255-1 249,777.4 증) 97.2 249,874.6

건설부
고시

제 호345
(‘79.9.21)

다 지구지정 조서.

구분 지구명 위 치
시행면적

( )㎡

구 분
비 고

획지( )㎡ 정비기반시설( )㎡

기정
마포로 도시정비형1

재개발구역
제 지구28·29

마포구 마포동
번지 일대195-1 3,749.1 2,878.0 871.1 -

변경
마포로 도시정비형1

재개발구역
제 지구28·29

3,678.2

구 분 명 칭
면 적( )㎡

비 율(%) 비 고
기 정 증 감( ) 변 경

합 계 3,749.1 100.0 -

정비기반
시설 등

소 계 871.1 감) 168.1 703.0 19.1

순부담률
17.8%

도 로 256.8 감) 180.4 76.4 2.1

주차장 95.2 - 95.2 2.6

공공공지 519.1 증) 12.3 531.4 14.4

획 지

소 계 2,879.0 증) 97.2 2,975.2 80.9

획 지 2,879.0 증) 97.2 2,975.2 80.9



가 도로)

구분

규 모

기능
연장
(m)

위 치
사용
형태

주요
경과지

최 초
결정일

비고
등급 류별 번호

폭원
(m)

기점 종점

소로 내 마포동 마포동 마포동 는 시행지구 내 편입편입면적1-12 183-1, 182, 185 ( 183-1※
: 5.9 , 182 : 0.2 , 185 : 70.3 )㎡ ㎡ ㎡

나 주차장)

는 제 지구 시행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임( ) 28·29※

다 공공공지)

는 제 지구 시행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임( ) 28·29※



구분

구 역 구 분
가구 또는 획지

구분

위치

정 비 개 량 계 획 동( )

비고

명 칭
면 적
( )㎡

명 칭
면 적
( )㎡

계 존치 개수
철거후
신축

철거
이주

- 마포로 구역1
제 지구28·29 3,678.2 획지 2,975.2

마포동
번지195-1

일대
7 - - 7 -

결정
구분

구 역 구 분
가구 또는 획지

구분 위치
주된
용도

건폐율
(%)

용적율
(%)

높이
(m)

층수
지상( /
지하)명칭 면적( )㎡ 명칭 면적( )㎡

기정

마포로1
도시환경정

비구역
제 지28·29

구

획지 800%
이하

변경

마포로1
도시정비형
재개발구역
제 지28·29

구

3,678.2 획지 2,975.2



주택의 규모 및
규모별 건설비율

건설규모 전용면적 이하: 60㎡•

건설비율•

합 계

분양

임대

건설예정세대수호 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호 포함( ) : 330 ( ( ) 30 )•

심의
완화사항

용적률 • 이하 적용+ + = 800.0%① ② ③

기준용적률① 기결정 고시 적용400%(`08.08 )•

허용용적률②

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: 200%•

친환경개발 등급 저층부가로활성화 무장애도시- (1 )(100%), (25%),

조성 방재관련시설 공공보행통로(25%), (30%), (30%) = 210%

상한용적률③
• 정비기반시설 제공 : 213.4%

- 600% + (600% × 1.3 × 1.26 × 0.2172) = 813.4%  

건축물의 건축선에
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마포대로변: 3m∙

구분 기정 변경 비고

공개공지 -
내용 보행자의 휴게 공간 조성:•
위치 마포대로 길과 면하는 부분: 4•
면적 : 297.60㎡•

법정
이상297.52㎡

대 지 면 적 의(
이상10% )

구분 계획내용 비고

-

-



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
증가예상 세대수

비고

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변경 후 년( ) 4
이내 토지등소유자 세대330

건립위치 부지면적( )㎡ 동수 동( ) 연면적( )㎡ 세대수 세대( )
세대규모 전용(

)
비 고

마포구 마포동
번지 일대195-1 - 1,559.5 30 이하60㎡

장기일반
민간임대주

택

⦁ ⦁
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조 서14 ,「 」 「
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조제10」
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분의 이상4 3 2

동의함
⦁

⦁

⦁

⦁기서울시고시제 호에21019-315(2019.09.19.) 따라
공덕공원은 폐지되고 공공공지로 지정됨,

⦁

⦁

⦁

⦁기 서울시 고시 제 호에21019-315(2019.09.19.)
따라 공덕공원은 폐지되고 공공공지로 지정,
되어 있어 공원으로의 변경은 어려움



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3. ( )

조례 제정 배경1)

마포로 구역 제 지구는 구역지정 이후 년 이상 경과한 장미 미시1 28·29 40◦

행지구로서 열악한 환경으로 주변 도시경관을 약화시키고 있는 바 낙후된,

도시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과 마포 지역 중심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심 주택

공급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여건변화 관련2025「 」

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됨.

주요 변경사항 검토2)

주용도를 일반업무 상업 용도에서 주거용도로 허용 변경하는 것은·◦

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동2025 ·「 」

안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적용하던 용도용적제‘ 10) 배제시책 을 한양도’

성 도심부 이외 지역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역중심내 업무

오피스텔 용도가 입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( ) .

또한 당해 지구에 지적분할에 따른 재개발구역 면적 증가로 정비기반시,◦

설 부담계획의 순부담률이 기정 에서 로 증가되어 변경되는16.3% 17.8%

사항임.

종합 의견3)

금번 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2025 · (「 」◦

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의 최근 주택)( 2019-343 )

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으로 주택공급의 확대의 필요성과 청년 신혼부,

부 등 가구에게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정1~2 ,

비형 재개발구역 내 주거허용 확대 차원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



임.

기존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배제시책 을 상업지‘ ’◦

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도심

내 주거공급 확대에 대한 한시적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주

용도 변경을 적극 반영한 사항과 도로 및 공원 추가기부채납에 따른 인

센티브 용적률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어

보임.

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4. :

토론요지 없음5. :

심사결과 원안채택6. :

소수의견요지 없음7. :

기타사항 없음8. :


